
 (대강의 요지) 

 아버지 사망 후 어렵사리 새어머니로부터 건물과 현금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상속받은 건물과 

 현금을 형제 간 협의분할로 나누고 등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한 명이 대표로 위임받아 이를 진행하였으나 현금 이체와 등기 완료 후 협의 과정에서 기망 및 

 위법성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1)현시세 44억임을 알고도  20억이라 고지(다른 형제는 한명은 외국 거주하고 한명은 병이 위중해서 

 믿고 맡김) 

 2)2024년에 건물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와 건물의 가치가  급상승할거라는 사실 숨김 

 3)현금배분 할때도 거짓계산으로 계산하여 불공평하게 가져감 

 4)형제들의 주택을 상속세를 내준다는 명목으로 증여해감(형제들에게 협의서를 보여주지 않았고 

 협의서엔 각자 상속세를 낸다고 씌여 있음) 

 5)협의서에 13년전 언니가 한국을 떠나면서 두고 간 인감을 동생이 씀. 언니는 2017년 미국 시민권을 

 따서 한국국적이 없는 상태, 언니는 미국에 있었고 동생이 언니인 척 위임장을 쓰고 수차례 인감발급, 

 언니는 인감 위임한적 없음 

 새어머니로부터 받은 총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새어머니와 새어머니의 아들을 

 제외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피고의 명의로 이미 완료된 상속등기를 상속협의서의 

 무효화(원인무효)로 말소시키고 싶습니다. 이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받아올 금액이 기준시가 10억 이상이므로 성공보수 3퍼센트 이하로 변호사님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소송의 방향과 승소율, 소송 시작 후 중도 합의시 변호사비 지불관계,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대략적인 금액을 답변주시면 소송의 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2인입니다. 

 원고 강지현 카톡 아이디는 88akjh, 이메일  jeehyun69@gmail.com 

 미국 전화번호 1-516-439-5037 

 강소영  한국 전화번호  010-9947-9690 

 (강소영은 대습상속인이며 강지현의 조카입니다. 원고는 강소영의 어머니이나 어머니가 생계를 

 위하여 바쁜 관계로 통화가 힘드니 강소영의 전화번호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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